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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자금 지원 제도

(2019. 9월 1일 현재)

1. 지원목적
●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지원규모 : 7,579억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앞 대출규모)

3. 지원대상 대출실적
●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이내의 운전자금대출 

●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이내의 운전자금대출

4. 지원내용
●  전략지원부문(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농림수산업관련기업) 

    : 업체당 15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30억원)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에 한함

●  특별지원부문(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업체당 10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20억원)
  

       * 금융기관 취급기간 : 2019.9.1~ 2021. 8.31(2년간 한시적 운용)

●  일반지원부문(전략 및 특별지원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 

    : 업체당 7.5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15억원) 

5. 지원기간 및 금리
        

●  지원기간 : 1년이내 (연장가능)

      

●  금    리 : 연 0.75%*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대출금리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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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절차
                        (D월)                               (D+2월)

                                                           (D+1월)

  지원업체 선정기준

부  문  별 대   상   업   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해당업체(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혁신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3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조업 영위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녹색기업

- 아래의 해당 업체중 제조업(KSIC 10~33) 및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KSIC 36~38)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ㅇ「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ㅇ 운수 및 창고업(KSIC 49~5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육상 여객 운송업(KSIC 492),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 주차장 운영업(KSIC 52915)은 제외)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

  ㅇ 선박 및 보트 건조업 (KSIC 311)

  ㅇ 도로화물 운송업(KSIC 493)

  ㅇ 해상운송업(KSIC 501)

     (단,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은 제외)

  ㅇ 화물취급업(KSIC 5294)

  ㅇ 정보통신업(KSIC 58∼63)

  ㅇ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C 70~73)

     (단,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KSIC 711, 712), 회사본부(KSIC 7151), 

수의업(KSIC 731)은 제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ICT(정보통신) 및 CT(문화콘텐츠) 업종 영위기업임을 확

인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 기업

한국은행
부산본부

② 대출실행
① 대출신청 ③ 자금신청

거래은행 ④ 자금지원지원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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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대   상   업   체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부산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소재·부품

생산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 소재전문 

기업(또는 신뢰성인증 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명절 및 

재해자금 등

- 명절,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체

기타 지원기업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 거래업체 부도, 경영악

화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부산광역시로부터 「5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명예선도

기업 포함) 

- 부산광역시로부터「부산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인증한 예

비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단체는 제외)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조선업(KSIC 311)

  ㅇ 해운업(KSIC 501~502)

  ㅇ 음식·숙박업(KSIC 55~56)

  ㅇ 도소매업(KSIC 45~47)

  ㅇ 여행업(KSIC 752)

  ㅇ 운수업(KSIC 49, 51~52)

  ㅇ 여가업(KSIC 90~91)

※ 벤처기업‧혁신기업‧녹색기업‧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전입기업‧수출관련기업 중 창업후 7년이내 
기업은 한국은행(본부)의 “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의 창업자금 이용 가능

※문의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051-240-3912) 및 각 금융기관 대출담당 


